
Ⅳ .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방안

1. 보험 사기 조사 팀 (S IU) 도 입 및 활성 화

가 . 의의 및 현황

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가? 에 대한 보험회사 경영진의 응답(KPMG의

1993년 Survey)에서 가장 많은 이유로는 경제적 압력, 사회적 가치의 약화,

그리고 사기사건을 다루는 부서의 불충분한 훈련을 들고 있다.44)

<그 림 2 1 > 보험 사 기 증 가이 유 에 대 한 보 험 사 경영 자 의 견 해

처음 2가지는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세 번째 문제인 직

원들의 불충분한 훈련 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로, 이러한 경영진의 응답은

보험사기방지노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보

여준다. 법제정 및 집행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앞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와

의 싸움을 선도해야 하고 그들의 종업원을 훈련시킴으로써 보험사기의 증가

44) Con nin g & Com p any, p p .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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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는데 있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보험산업

의 전반적인 추세로 많은 보험자들은 회사내에 SIU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

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조사서비스를 아웃

소싱한다.

보험사기조사팀(SIU)은 보험사기 및 사기성 사건, 예를 들면, 이익을 기대

하고 저지르는 방화(arson), 사기성 도난사고, 사기성이 입증된 손실 등과

경보 및 안전시스템의 고장 및 안전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

지고 보험회사에 컨설팅, 조사 및 분석업무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다.45)

SIU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미국

으로 IRC의 조사(1996)에 따르면 미손해보험사의 76%가 SIU를 설치하고 있

었으며,46) Conning사의 조사(1996)에서는 손해보험사의 75%, 생명-건강보험

사의 48%가 SIU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7)

얼마나 많은 SIU가 보험산업내에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

는 알수 없지만, 과거 수년간 국제SIU협회(IASIU) 회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다. IASIU의 약 95%가 미국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에서 1996년

까지 그 회원수는 820명에서 2,989명으로 257%가 증가하였다. IASIU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수는 같은 기간중에 125개에서 475개로 280%나 증

가하였으며, 따라서 적어도 475개의 보험회사가 공식적인 SIU를 가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SIU를 설립하여 보험사기에 대

처하기 위한 사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 http :/ / w w w .911.com / fr au d .h tm l.
46) Con nin g & Com p any, p p .79-80
47) 1995년 ICA' s Su rvey에서는 68 %로 나왔는데, 이들중 72 %가 1993년 이후에 설

치되었으며, 약 3분의 1이 1995년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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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2 > IAS IU 가입 회 원 의 증가 추 이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은 회사내의 SIU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

적발을 통해 결과적으로 회사의 지급보험금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림 2 3 > 보 험회 사 의 S IU 평 가 지 수 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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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SIU의 성공도를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수의 활용도를 나타

낸 것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 절약규모, 주관적 기준, referrals 금액, 기

소·체포·유죄판결 결과, 총사건에 대한 w / saving사건의 비율, 사기건으로

지급거절된 클레임, 취급사건, 투자수익률, 직원 훈련 등을 SIU에 대한 성공

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48)

나 . 미국의 S IU 운영실태

1) 운영 방식

SIU의 운영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즉, 어떤 회사

는 회사내에 SIU을 설치하여 클레임담당 직원을 훈련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일부 회사는 SIU의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일부 회사는 사내의 SIU 전문적 기술 및 그 기능을 타 보험회사를 위해 대

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시킨다.

예를 들면, Farmers Insurance는 보험사기건을 다루기 위해 클레임 담당

직원을 훈련시키는 데 SIU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Farm ers는 연간 약 250만

건의 클레임을 접수한다. 만약 모든 클레임의 10%가 사기성이 있다고 추정

한다면 최소한 25만건의 문제성 클레임이 보험사의 전통적 클레임 처리방법

과는 달리 해마다 정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SIU의 조사자들은 가장 복잡

한 사건들만을 취급하며(약 10,000건 정도), 반면 일상적인 클레임 담당직원

들은 그밖의 클레임을 처리한다. 조사자들은 잠재적으로 사기성이 농후한

클레임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밀 조사한후 클레임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

클레임취급자들에게 클레임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한편 Fairman' s Fund investigation는 내부적 클레임 처리외에도 그들의

조사서비스를 외부에 판매하기도 한다. 특별사고처리서비스그룹(Sp ecial

Claims Service Group)은 유료로 조사서비스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48) 본 절에서 인용되는 미국의 SIU에 관한 사례는 IRC(1997), p p . 23-32. 에서 발

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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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체의 클레임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러한 전문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CNA, Royal 및 Zurich와 같

은 회사들은 그들의 조사서비스업무를 마케팅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일부 회사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기성 클레임 처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아웃소싱하도록 유도한다. TIG사는 고정비

대비 변동비를 고려하여 Prim e Vendor program을 수립하므로써 고정비를

줄여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TIG는 현재 전체클레임의 약 60%를 TPA,

MAG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국 외부의 전문회사를

통해 자사 클레임의 약 80%를 취급하도록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TIG는 최근 회사내 가장 복잡한 사건

의 처리를 위해 SIU를 설치하였다.

향후 미국에서 SIU에 대한 운영방식은 많은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자신

들의 사기성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Firem an' s Fund Sp ecial Claim

Service Group과 같은 외부의 전문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SIU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

금이 아마도 소규모의 지역보험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

다. 더우기 소규모의 보험자는 자체적으로 SIU를 필요로 할 만큼 클레임 규

모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소형보험자들은 클레임직원의

교육이나 곤란한 사건처리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사기성 클레임을 적발하고

다루는 기법을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SIU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사건들, 예를 들면 대규모의 범죄활동 혹은 계

획적인 사고를 반복하는 개인들을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 사건들은 N ICB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N ICB는 보험산업에서 후원하는 조직체로, 보험회사와

법집행기관을 연결시킴으로써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특

별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N ICB는 보험사기범들에 대한 구속과 유

죄판결이 향후 보험사기활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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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U 설치장소 및 직원수

보험회사들의 69%는 본사내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SIU (이하 본사 SIU)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31%는 지역별로 여러 현장에 SIU (지역 SIU)를 설치하

여 운영하였다. 동 구성비는 1992년 본사SIU가 52%, 지역SIU가 48%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근들어 점차적으로 본사SIU가 보다 많이 설치되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SIU의 설치장소를

본사에 집중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별/ 영업현장별로 분산화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SIU 설치장소의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회사들

의 63%(복수응답 허용)는 SIU를 본사에 집중하여 설치해야 모든 지역에서

인수하는 여타의 보험종목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였고, 36%는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 인수하는 보험의 규모에 따

라 SIU의 설치장소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35%는 특정 지역에서

혐의성 클레임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위치가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25%는

SIU의 장소 선택은 주로 주법 또는 규제에 의해 지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림 24 > S IU 설 치 장 소의 결 정 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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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에 근무하는 직원수를 살펴보면, 본사SIU의 경우 전체회사수의 54%는

1명∼5명, 21%는 6명∼10명, 11%는 11명∼25명, 10%는 26명∼100명, 100명

이상은 4%이었다. 반면 지역SIU는 전체회사의 11%는 1명∼5명, 20%는 6

명∼10명, 20%는 11명∼25명, 35%는 26명∼100명, 100명 이상은 14%이었다.

1992년에서 1996년까지 IRC의 조사를 토대로 살펴볼 때 SIU의 종업원수

는 거의 3배로 증가하였다. 총 4,200명이 SIU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중 본사

SIU에는 1,213명, 지역SIU에는 3,007명이 활동하였다.

<그 림 25 > S IU에서 활 동 하 는 직 원 수 의 분 포

) SIU 주요업무

SIU의 주요 기능으로 97%가 사기성 클레임 및 보험청약을 조사하는 것이

라고 답하였으며, 93%는 사기성 클레임을 알아내기 위한 클레임 직원을 훈

련시키는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85% 이상은 다른회사 직원에 대한 보

험사기 인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81%는 사기성 클레임을 평가하고 이

에 대한 조치안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주정

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州사기방지계획 과정에서 이들의 조사부서와 관

- 60 -



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SIU에 부과된 이러한 책무들 중에는 기소(고발)시 지원(39%), 주요

고객에게 조사결과의 보고(29%), 소송시 지원(25%), 클레임 분쟁해결시 지원

(21%) 등이 있다.

<그림 2 6> S IU의 주 요 기 능 척 도

IU직원들이 특정 일에 대해 사용하는 시간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

간(64%)을 사기성 클레임 조사, 현장업무 및 파일들을 취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기적발 및 referral 보조에 14%, 훈련에

12%, 주보험사기방지국에 보고서의 신고 및 기안 등의 업무에 8%를 사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IU로 회부된 주요 유형을 보면, 방화혐의(86%), 자동차 도난클레임(83%),

자동차대물사고(80%), 자동차대인사고(80%), 주택 도난사고(74%)가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며, 5회사중 거의 3회사는 의심이 가는 기업재물보험(59%),

산재보험(59%), 영업용자동차(58%) 및 일반배상책임보험(56%) 사건이 회부

되며, 그밖에도 사기혐의가 있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24%), 생명·건강 및

장애보험(15%) 정도 SIU에 회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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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의 활동비율에 따른 주요 사기유형을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 대인사고,

도난, 방화 및 산재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림 2 7> S IU로 이 관 되 는 보 험 종 목 유 형

4) SIU로의 회부 결정

응답회사의 90%는 모든 사기혐의 클레임을 SIU로 이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사들이 SIU로 이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으

로는 사기성 혐의 또는 조작의 정도(45%), 입증(증거)을 확보할 수 전망

(22%), 클레임의 규모(19%), 담보의 형태(16%) 순으로 조사되었다.

SIU에 이송된 사건들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이내가 45%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서 6개월이 19%, 6개월에서 9개월이 14%, 9개월에서 12개월

이 10%, 1년 이상이 12%로 추정되었다. SIU에 이송된 클레임에 대하여 보

존된 기록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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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8> S IU로 re fe rra l하 기 위 한 기 준

<표 10> S IU에 의해 유 지 되 는 실 적 유 형

실 적 유 형 비 율 (%)

이송된 클레임 건수

취급하기로 접수된 클레임 건수

사기혐의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

주보험사기국에 이송한 건수

사기혐의로 지급되지 않은 클레임 건수

법집행을 위해 이송된 건수

혐의가 가는 사기범에 의해 제기된 금액

N ICB에 이송된 건수

회수금액

사기혐의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타협금액

클레임청구자에 의해 취소

소송

사기성으로 간주되는 클레임 비율

사기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클레임 비율

92%
84%
70%
67%
65%
64%
60%
57%
53%
51%
44%
39%
3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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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U직원들의 경력

SIU직원의 81%는 클레임 취급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7%는

법집행기관(검찰 또는 경찰관) 출신들이었고, 63%는 보험조사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25%는 사설조사기업에서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2 9> S IU 직 원 들의 과 거 경력

전문성에 따라 SIU직원들을 분류하면 SIU 직원들의 4분의 1은 미국 교육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기클레임법률전문가(Fraud Claim s Law Specialist :

FCLC)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인사기조사자(Certified Frau d

Examiner : CEF)의 자격증은 20%, 범죄학위(Criminal Justice Degrees)는

19%가 소지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다수가 CPCU, 법학학위, 공인화재조사자

(Certified Fire Investigator : CFI)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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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0> S IU 직원 들 이 소 지하 고 있 는 주 요 자 격

) SIU의 비용내역 및 보고

응답회사의 70%는 SIU 운영경비를 별도로 계산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중

84%는 사업비계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80%는 이동금액을 고려하

였고, 66%는 회사차량 및 외부조사자의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량화하

였다. 그밖에도 사기성으로 제기되었지만 지급되지 않은 금액, 법률 지원,

소송비용, 파일당 소요비용 등을 분석하여 계산한다.

<그림 3 1> S IU 경 비 계 산 시 고 려되 는 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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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부분의 SIU의 운영은 본사 클레임 관리자 또는 클레임 부사장에게

보고된다. IRC의 조사에서는 몇가지 형태의 보고 유형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이들중 일부는 지역 또는 주 클레임 관리자 또는 부사장, 최고경영관

리자, 법률담당 관리자, 회사안전부서 등에 보고하였다.

<그 림 32 > S IU의 보 고 구조

다 . 국내 보험 사기조사팀 (S IU) 운영실 태

1)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보상을 중심으로 소위 보험사고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비리, 제3자 개입, 위장사고, 조직적/ 집단적 범죄 등의 사건처리를 목

적으로 지역별로 조사담당자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49). 흔히 지역별/ 본부별

조사실장 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들은 주로 전직 경찰출신으로 정식직원이라

기 보다는 계약직으로 보험사에 의해 고용되어 타 보상직원과는 별도의 관

49) 예를 들면 현재 LG 화재(주)는 보상특수팀이 현재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

실장으로 전직경관(13)을 고용하여 지역별로 배치하여 대형사고 처리, 경찰 협

조, 구상권행사, 소재지 조사 및 기타 조사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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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는 대체로 전직경찰직이라는 점

을 활용하여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클레임에 제

3자 개입시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보험사기

를 적발 또는 방지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본 연구를 위해 보험전문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전담부서(SIU)의 필요성

과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중 보

험사기를 전담하는 특별조사팀(SIU)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

로 SIU의 효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87.8%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 림 33> 보 험 사 기 조 사팀 의 효 과

또한 SIU를 설치하고 있는 않은 보험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68.8%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13.8%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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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4 > 보 험 사 기 조사 팀 의 설 치 필 요 성

우리나라 있어 보험사기 등 문제시되는 클레임을 전문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최초로 만든 회사는 삼성화재(주)로써 1996년에 SIU에 해당

하는 보상특수팀을 설립하였다. 그 뒤로 현대해상(1997), 동부화재(1998), 해

동화재(1999)가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중에 있으며, 조만간 1∼2개의 손

해보험회사가 SIU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보

험사기 전담부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직은 회사에 따라서는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역사가 짧고 전문적 경험의 부족, 회사 및 관련당국의 인식부족으로 그 중

요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회사내에서 독자적인 전문성

을 가지고 사기적발 및 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

상조직의 보조적 차원에서 특수한 사건만을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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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우 리 나 라의 보 험 사 기조 사 팀 현 황

구 분 삼 성화 재 현 대해 상 동 부화 재 해 동화 재

조 직 명 조사지원팀 보상지원팀 보험사고전문조사팀 리스크관리팀

소속부서 보상기획팀 보상기획팀 보상지원팀 영업기획부

인 원
6명

(전직경관 2명)

4명

(전직경관 2명)

4명

(전직경관 1명)

5명

(전직경관 1명)

설립일 1996.6.2 1997.3.17 1998.10.19 1999.1.10

업무내용

- 보험범죄(사기)

- 대사고 정밀조사

- 특수사고건 처리

- 보험범죄(사기)

- 대사고 정밀조사

- 특수사고건 처리

- 보험범죄(사기)

- 대사고 정밀조사

- 특수사고건 처리

- 보험범죄(사기)

- 특수사고건 처리

주 : 1999년 10월말 기준임.

2) 주요 활동범위

미국의 SIU의 경우에는 보험사기 정밀조사, 적발, 보상직원교육, 관련기관

지원업무, 고객 서비스 및 법률적 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밀조사 및 교육업무 이외에도 조직폭력배

등 제3자나 이해집단의 위협 및 협박에 대처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전직경관 출신직원의 인맥 등으로 보

상직원을 안심시키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SIU의 주요업무를 S손보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3자 개 입건 처리

여기에는 상이군경, 장애인단체, 폭력배, 브로커 개입 등이 있으며, 보험

클레임에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신원을 정밀조사하여 합의, 고

소, 고발 및 소송 유도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차후에 또다른 사건에

개입될 것에 대비하여 이들과 관련된 자들의 신원을 관리하는 업무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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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장사고 등 사기성 클레 임 처리

위장사고의 유형을 보면 가장 빈번한 경우가 운전자 바꿔치기이며 그밖에

도 피해자와 공모하여 허위사고를 유발하든가 개인 및 장기보험 보상관련

사고를 위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상센타 혹은 해당 보상팀에서 의뢰받은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클레임 제기자, 피보험자 및 주변에 대한 조사를 통

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기 징후가 드러날 경우 본부 보상직원과 공조하여

수사자료를 작성한 후 검찰,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③ 민 원관련 업무 처리

민원업무에는 주로 보상관련 민원과 수사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있다. 일

단 민원서류를 접수받을 경은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민원인의 환경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즉, 민원인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관계를 취하거나 혹은 민원인을 상대로 직접 대화에 나서기도

하며, 필요하다면 고소, 고발 등 사법처리를 위한 업무를 하게 된다.

④ 보 상성 피해자 처리

사고원인을 제공한 후 피해자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 오거나, 경미한 사

고임에도 고액을 요구하는 부풀리기 행위 혹은 다수계약을 가입한 후 사고

를 유발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피

해자의 보상경력을 파악하고 사기성이 드러날 경우 면책 또는 적정보상금액

을 협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또한

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환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도

반드시 차후의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철저한 클레임 청구자 혹은 관련

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⑤ 유 관기관 관리

보험 클레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는 검찰, 경찰, 상이군경단체, 장애

인단체 등이 있게 된다. SIU는 구성원의 상당수가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원발생시 이들의 협조를 구

하게 된다. 또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이들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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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이 부서의 임무중의 하나이다.

⑥ 보 험사기 대처방안 교 육

보상직원, 수사기관, 기타 언론 등에 보험사기 처리기법 등에 대한 교육업

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위장사고 사례 분석 등을 하게 되며, 본사 및 지

점의 보상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클레임건 적발 및 사기범의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 림 35 > 우 리 나라 의 보 험 사기 조 사 팀 (S IU) 업 무현 황

사기성 클레임
조사

제3자 개입
사건처리

위장사고 조사/ 증거수집

고액요구자/다수계약자 조사

신원조회 및 유관단체관리

합의·고소·고발·소송

자료/ 통계
작성 및 제공

사기적발/ 방지
교육·홍보

보상/업무직원 사기 교육

경찰/검찰/ 감독당국/언론기관

사건별/피해자별 정보망 구축

방지계획/감독기관 요청자료

사기성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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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 계집적 및 유관기관 에 자료제출

아직까지 그다지 많은 업무는 아니지만 보험사기에 해당할 경우 사회적

범죄의 성향을 띠게 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며, 그 금액이 클 경우

회사경영진의 관심을 자아낼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감독당국으로부터 사기

방지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당국, 경찰

청, 본사의 최고경영자, 언론사 및 각종 협회등으로부터 사기사건 및 실적,

도난차량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그동안의 실적을 분류하고 집적하여 정보요청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그 밖에도 대사고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며 문제 피해자, 사기 적발자 등

의 신원관리,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기 성 클레임의 처리 절차

우리나라 보험사기조사팀의 보험사기 관련건 처리 절차를 보면 우선 본사

혹은 지역별 보상부서로부터 사기성 클레임에 대하여 조사의뢰를 받고 1차

적으로 동 사건에 대하여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클레임 청구자 등 관련 당

사자들의 신원조회, 집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조회 등을 통해 동건의 처

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처리 방법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

인 보험사기인 위장사고인 경우 자료 분석후 당사자 및 주변조사를 통해 증

거를 수집하여 수사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각종 자료조회, 주변조사 및 사고

발생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기혐의가 있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당사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보험금 과다청구 사건의 경우 합

의금액을 절충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 사건의 처리를 수

사의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수사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경

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대부분 경찰업무의 우선순위에서 폭력범죄, 마

약범죄 등에 밀려 경찰협조를 얻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직접 고발 또는 고소

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보험회사 보험사기조사팀의 전직경관출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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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6> 국 내 보 험사 기 조 사 팀 의 사 기 사 건 처 리 과 정

본점 보 상 부 서

지역 별 보 상 부서
혐의성 조사의뢰

- 위장사고

- 대사건

- 제3자개입건
- 고액요구건

보험사기 특별조사부
S IU

사기성 사건분석
자료/정보조회

데이터베이스 조회

- 신원조회
- 사건정황 현장조사
- 타보험가입 확인

조 사 (In v e s t ig a t io n)

증거자료 수집·분석

-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 추적조사

- 수사자료 작성

- 타보험사/ 유관기관 공조

- 고소·고발 절차

경 찰 /검찰 수 사
보 상 금액 절 충

과다청구사건
사
법
처
리

수사종결
지급보험금 환수

- 경찰 및 유관기관 협조
·수사기관교육

- 위장사고사례분석집
- 당사자/ 가족/ 관계인

대상 환수절차
·재산조회, 경매 등

관련정보입력
사 후 처 리

- 홍보 (TV등 매체이용)
- 보상직원 교육

무혐의/ 적법사고

처 리 결 과 해 당 팀 통 보
결 과 보 고

무혐의/ 적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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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속극적인 경찰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수사서류를 작성한 후 자료를 수사

관에게 제출하고 경찰 또는 검찰의 인지사고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며, 그 밖

의 진행과정에서 경찰 및 검찰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취

하게 된다.

이렇듯 보험사기에 관한 수사는 아직까지도 경찰 또는 검찰의 인식부족과

전문적 지식의 부재로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

다. 사건처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사결과 혹은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보

험사기 조사의뢰부서에 통보하고, 사기로 판명된 기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는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들의 신원사항, 사기

내용, 관련보험 등 차후의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집적하게 된다.

동 건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면 필요한 홍보를 취하거나 상위관리자에게 결

과보고를 하게 된다.

라 . 보험사 기조사팀의 효과 분석 5 0)

1) 주요 업무비중

보험사기조사팀의 주요업무 비중을 보면 보험사기조사업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대사고 정밀조사, 사기관련 직원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감독기관 등에의 자료제출 및 지원업무 등은 매우 낮게 나타

났다. 미국의 경우 SIU는 조사 및 직원 교육이 물론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타사직원 교육, 평가 및 권고안 작성, 주보험사기

방지계획의 지원, 기소지원 및 주요 고객에게 발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분

야에서 SIU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사

기방지활동의 업무가 초기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진의 인식 및 지원이 충분

50) 여기에서 인용되는 통계실적은 국내 손보사중 보험사기조사팀(SIU)가 설치되어

있는 3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들 부서의 설치, 운영기간이 짧아 체계적인

통계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별로 집적기준 및 방법상의

차이로 실제 실적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국내 보험사기조사팀 현

황 파악을 위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예시차원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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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회사에 있어서 그 활동이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2 > 보 험 사기 조 사 팀 의 주 요 업 무 비 중

주 요업 무 비 율

보험사기 조사업무

대사고 정밀조사

사기관련 직원 교육·훈련

감독당국/ 협회 등 지원업무

기타

60%

11%

6%

2 %

21%

주 : 2개사 기준임.

2) 업무 효율성

보험사기조사팀의 사기혐의성 사건처리실적을 보면 일선 보상부서에서

SIU로 회부되는 건수는 1999년 상반기(1월∼6월)중 월평균 10건 정도이나

회사별로는 4건∼22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건수는 미국의 SIU에서 처리하는 이송건수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보험사기조사팀이 사기성 클레임 처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중 1998년∼1999년 상반기동안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사기판정비율을 살

펴보면 총 373건의 이송된 사기혐의 클레임중 303건이 사기판명으로 처리되

어 이송건수의 약 80%는 SIU를 통해 사기로 밝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51)

손해감소액은 사기판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전 면책금액, 합의 절충에

의한 감액 및 사기판정전에 기지급된 보험금중 사기로 확정 판결후 회수된

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총 손해감소액 규모는 1998년에 22억(2개

사 기준), 1999년 상반기중 11억(3개사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만

을 볼 때 손해감소액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큰 증가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51) 금액기준으로 볼 때 사기판정율은 70%로 건수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회

사별 편차가 너무 커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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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IU 선발사의 경우 연 30%를 상회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후

발사의 경우 시작단계이므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향후

SIU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사기혐의건 처리를 통한 손해감소액의 증

가추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52)

<표 13> 보 험 사 기 조사 팀 사 기 관련 건 처 리실 적

(단위 : 백만원)

연도 별
S IU이송 (a) 사 기 판 정 (b) 부 당 보 험 금

지 급액 (c )
미지급

보험금(d)
회 수 금액

(e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8 183 3,883 146 3,159 954 1,791 414

∼1999.6 190 3,577 157 2,069 924 657 488

373 7,460 303 5,228 1,878 2,448 902합계

주 1) 1998년은 2개사, 1999년은 3개사 실적임.

2) 미지급보험금은 사기로 인해 면책된 보험금과 합의절충에 의한 감액을 합한 것임.

사기건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전에 지급된 부당지급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8년중 9억5천만원에서 1999년 상반기중

9억2천만원으로 연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보

험금 지급시한에 대한 약관상의 규정, 보험사의 신속보상후 조사 라는 이

미지 제고전략, 조사중 민원제기와 감독당국의 민원자 입장에서의 권고 등

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SIU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사기로 확정된 이후 기존에 부당지급된 보

험금을 회사에 회수시키는 기능이다. 1998년부터 1999년 상반기 까지 이들

부서에 의한 회수율을 보면 회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

로 30%∼3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부당지급

52) 본 조사에서는 국내보험사기조사팀의 투자성과(ROI)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해

당 보험사에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은 실지하지 않았다. 참

고로 자료를 제출한 1개사 SIU의 ROI(손실감소금액/ 인건비)율을 예시하면

FY 98을 기준으로 할 때 5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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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법처리된 피의자들이 주로 택시운전자,

무직자 등 영세빈민층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유흥비 등으로 이미 소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기로 판명된 기지급보험금을 회

수하는 것은 회사의 수익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보험단체 운영자의 의무사항

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조사팀의 향후 중요한 기능은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

었지만 사기로 판정되어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집중적인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U에 의한 손해감소율은 1998년도에는 70%였으나 1999년도 상반기중

55%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SIU로 이송되는 건수

및 금액의 증가 및 점점 지능적이고 교묘한 사기수법으로 인해 사기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SIU의 인력 및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99년 6월 말 현재

상태에서 집계된 실적이고, 보험사기조사팀의 활동이 초기단계이므로 회사

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기입증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활용 및

기지급된 부당보험금지급액의 회수를 통한 손해액감소율을 어느정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국내 사기조사팀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표 14 > 보 험사 기 조 사 팀 의 업 무 효 율

연 도 별

사 기판 정 비 율 (f)
f=b/a

회 수 율 (g )
g =e /c +e

손해액감소율 (h)
d+e /b

건 수 금 액 금 액 금 액

1998 79.8 % 81.4 % 30.3 % 69.8 %

∼1999.6 82.6% 57.8 % 34.6% 55.3 %

81.2 % 70.1% 32.4 % 64.1%합계

주 : 1998년은 2개사, 1999년은 3개사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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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사건 유형별 분석

1999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조사팀의 처리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사고

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총 255건중 135건으로 52.9%를 차지하여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도 보장성 피해자 등 기타 보험사기, 제3자

개입사건, 사기 관련 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형사처벌 등 관련자를 포함하여 사기처리에 개입된 인원수는 총

604명으로 사건당 2.4명으로 나타났다.

<표 15 > 보 험 사 기 조사 팀 처 리 사건 분 석

연 도별
제 3자개 입 위 장 사 고 기 타 보 험 사기 기 타 (민 원 등 ) 계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1997 - 44 - 194 - 34 - 1 - 273

1998 45 63 160 423 24 29 27 33 256 548

1999.1-6 39 88 135 349 46 138 35 29 255 604

주 : 1997, 1998년은 2개사, 1999년은 3개사 실적이며, 동일 건에 대해 보험사가 중
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중으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연도별 보험사기조사팀에서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처벌된 숫자를 보면 매

우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 210명에서 1998년에는

348명으로 65.7%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 6월말 현재 326명으로 전년 대비

87.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6> 연 도 별 형사 입 건 자 수

연 도 별 형사 입 건 자 수 증 가율

1997 210 -

1998 348 65.7%

1999.1-6 326 87.4 %

주 1) 1998년은 2개사, 1999년은 3개사 실적임.

2) 1999년 증가율은 (' 99 상반기 실적×2 / 1998년 실적)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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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사기팀의 경우 불과 3∼4개의

손해보험사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기간이 짧아 전체적인 성과를 평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살펴볼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경우 회사별 보험사기에의 투자수익률이 6.88:1(손해보험의 경우

7.84:1, 생명-건강보험의 경우 3.63:1) 인 것에 비하면 국내 보험사의 경우 아

직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많은 노력과 투자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투자수익률이 일정수준까지는 수직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 자사

의 사기성 클레임 뿐만 아니라 타사의 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투자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범들의 보험사기팀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의 보험가입 기피현

상이 두드러지는 등 무형의 효과도 상당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마 . 보험사 기조사업무의 효 율적 운영방안

1) 문제 점

국내 보험회사내 보험사기조사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건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5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보 험사기 자료/ 통계 미공개 및 비집 적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사건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는

53) 우리나라 보험사기건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특수보상지원팀을 방문하여 담

당직원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방문회사로는 보험사기 특수조사부서

(SIU)가 설치되어 있는 3개의 손해보험사와 SIU 설치 예정으로 있는 1개사등

총 4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면담자수는 10명, 면담기간은 99년 10월 18
일∼11월2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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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회사의 영업정책과 회사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서 자료공개 및 유출을 꺼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자료 미공개 성향 및 사기조사팀의 지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기에 관련된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매년 감독기관 등에서 사기적발건수 및 금액 등을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사기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집적 및 관리는 당국 및 회사 경영진의 보험사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기적발 및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사기

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사회적 범죄 유발에 대한 경

각심, 경찰 및 검찰의 협조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② 수 사기관의 보험사 기수사 기피현상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를 중요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며 조직적인 폭

력배와 결부되는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을 나타낸

다. 따라서 자발적인 수사는 기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 보험사기조사팀에

서 작성해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인지사건 정도로 하여 수사하고

있다. 이 경우도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폭력배 개입건이나

집단적 사기사건 등의 경우만을 수사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보

험사기조사팀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구걸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

이 보험사기 수사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우선 수사관의 우선순위(예:고과점

수, 포상 등)에서 보험사기가 폭력 및 살인사건, 마약사범 등의 범죄에 비해

후순위로 뒤쳐지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로는 수사관의 보험전문지식의 결여

와 보험사기 수사가 범죄척결보다는 보험회사를 위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사 기조사자의 수사 권 부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 보험사기조사팀의 조사자는 물론 보험당국의

보험사기 전담직원에게 수사권 및 조사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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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밝히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물론 훈련받는 유경험의

조사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기

혐의성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기범에 의한

자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 조사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

루어질 수 밖에 없다.

④ 보 험소비자 위주의 민 원해결

대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사기혐의로 조사가 개시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클레임청구자는 상당수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보험회사

의 보험사기조사자들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대체적으로 클레임청구자의 입장

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나 중립성이 미흡하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넉넉

한 보험회사보다는 약자인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가 개시되면 클레임청구자로부터 보험회사는 명예훼

손 등으로 역공을 당하는 등의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당국의 민원해결시 중립성에 대한 이견은 오히려 보험사기범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⑤ 사 기범에 대한 처벌규 정 미약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금 편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경우

가 있기는 하지만54)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물론 민사적 제재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형사처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집행유예 정도이고 민

사처벌은 기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한 추징 정도이지 추가적인 벌금형 등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⑥ 사기 판 정건에 대한 부당이 득 환수 (recov ery ) 곤란

보험회사는 서비스차원에서 사고발생시 서류가 완비되면 일단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기혐의로 조사를 착수하여 사기

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대부분

54) 양승규, 『보험법·해상법』, p p . 158-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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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탕진되거나 은닉되어 있어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적

발하더라도 보험회사 사기조사팀에서는 회수책임이 따르게 되며, 회수가 불

가능한 경우 그 동안의 사기적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회수율

의 문제로 회사내 경영진으로부터 추궁을 당할 우려도 있다.

⑦ 사 건처리에 대한 부서 간의 협조 미비

현재 보험회사의 일반 클레임(보상)부서에서 보험사기조사팀로 이송되는

건은 회사별로 차이가 나지만 월기준으로 통상 4∼22건 정도이다. 이와 같

이 회사별로 이송건수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도 회사차원의 홍보

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거나, 사기혐의건 처리에 관한 일반 보상담

당자와 사기조사팀 직원간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보상직원도

나름대로는 클레임 처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

여 자기 소관건에 대해 사기조사팀로 정밀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기혐의건에 대하여 사기조사팀로 이송하

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혐의건에 대한 활발한 조사가 불

가능한 실정이다.

⑧ 보 험사기에 대한 관용 적인 대중적 성향

보험사기조사팀에서 사기혐의건 처리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사기와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도난차량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되어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외제차 도난사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그다지 범죄시하지 않거나 이들을 적발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대중적 인식이 높지 않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자 하는

조사자의 노력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인식되어져 비협조적인

상황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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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 성 제고방안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간 약 24만건, 장기손해보험(위험보험료)

의 경우 약 50만건의 클레임을 접수한다. 만약 보험료 대비 보험사기규모로

추정된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6%, 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5%55)를 클레임 건

수로 대치하여 사기성 클레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이 두 종목에 대

하여 약 4만건의 문제성 클레임이 보험사의 전통적 클레임 처리방법과는 달

리 해마다 정밀검토되고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보험사기

조사팀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 처리과정과 정밀재조사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과제이

며, 이를 위해서는 2단계 손해사정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6).

보험사기조사팀은 상기의 사기성 클레임의 처리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보

다 효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앞서 제기한 문

제점을 토대로 국내의 사기성 클레임 처리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통계의 체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 분산되어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 여러 기관

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보험사기가 여러 보험종목에 거

쳐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보험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대부분이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정

보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기 혐의건에 대해 증거수집 및 수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사기관, 자동차등록자료 등 정부기관 자료를 포함한 보험사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개별 보험사의 보험사기

관련자료에 대한 공동 전산망 센타를 운영함으로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55) 박일용·안철경, p .93.
56) 이와 같은 손해사정처리과정(claim s adju stm en t p rocess)에 관한 연구는 사기성

클레임에 대해 보다 철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

으며, Derrig & Weisberg(1995)가 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상해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지만 다른 보험종목의 사고처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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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57)

<그 림 37 > 보 험회 사 내 사 기성 클 레 임 의 처 리 절 차

일 상 적 처 리 과 정

클레임 접수

협상 에 의 한 해 결

재 검 토 /특 별 조사

일상적 해결

S IU
(특 별 조사 팀 )

지급거절부분지급전액지급

제 1단계

제 2단 계

자료 : Derrig & Weisberg, Understanding & Improving the Claim Investigation
Process", 1995. from Internet.

57)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문제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와 관련하여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절(Ⅳ. 2. 대이타베이스 활용)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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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능 충실화를 위한 SIU 지원

보험사기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몇몇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대체적

으로 1∼2명의 전직 경관이 주축이 되어 조사실무를 맡고 이를 관리하는 소

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

하다. 따라서 현재 제3자 개입사건, 위장사고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기조사팀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인력, 시설 및

장비 보강 등 인적 및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96년 기준 SIU의 직원수를 보면 본사SIU의 경우 25%, 지

역SIU의 경우 70%가 11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근들어 더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팀은 관리직원 포함 총 4∼6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성과를 기대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기조사팀 직원들의 구성도 개인의 과거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처리 경력직원, 손해사정인, 전직

경찰 및 검찰출신자, 법률가, 구상업무경력자, 방재담당경력직원들이 SIU의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조사팀의 기능확대 및 충실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사 경영진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차원에서는 보험사기조사팀의 활동 및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회

사의 경영실태평가시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③ 사 기조사업무의 아 웃소싱 활용 및 공조체 제 구축

모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접 SIU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보상부서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가장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진을 통해 운영을 합리화하

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내 사기조사팀에 인력 및 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

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외부 전문조사기관 혹은 기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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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타보험사의 사기조사팀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58).

미국에서 이들 운영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자료는 없지만 동 업무

에 종사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내 SIU의 수는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이유로 많은 중소형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사기

성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Firem an' s Fund Special Claim Service Group

과 같은 외부의 전문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

미국에 있어 이러한 견해는 자체적으로 SIU를 필요로 할 만큼 충분한 클

레임 규모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사기조사팀

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는 사기성 클레임에 대하여 자체의 보상부서내에서 해결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회사내 사기조사팀 혹은 아웃소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사건에 해당

하는 보험사들의 사기조사팀간 업무협조 및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

람직하다. 필요하다면 공동의 법률자문, 손해사정인, 공동수사의뢰 등 사기

조사팀간의 공조체제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사 기조사팀으로 의 이송기준 마련

어떤 보상직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건을 자신의 힘으로만 처리하려

고 하는 반면, 그렇지 않고 사기혐의건에 대하여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

두 사기조사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별

로 사기조사팀에 이송하는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보상직원의 경험

과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혹 동일 회사내에서

도 부서간의 사건해결 절차 및 처리방법에 관해 이견이 생길 수 있고 자칫

58) 장기적으로는 사기성 보험클레임, 제3자 개입 등 폭력/ 범죄집단에 의한 클레임

에 대해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독립적인 보험사기조사팀의 설립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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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건의 합리적인 처리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자존심 대결로 인한 분

쟁을 야기할 수 있어 사기조사팀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SIU로 이송시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사기성 혐의 또는 조작의

정도, 증거확보 전망, 클레임 규모, 담보내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기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는 사기조사팀

에 이송하는 사기혐의 보험사고건을 일정기준에 의거 구분하는 시스템 마련

이 요구된다.

⑤ 보 험사기에 대한 보험 당국의 인식 제고

보험사기가 날로 전문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

회사 내부의 경제적 문제로만 방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국내 보험사기조사자가 20명이 넘는 주가 5개 이상

이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험사기 조사자 수가 168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의 경우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1999

년 새롭게 출범한 금융감독원내 「조사3국」으로 창설되었으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조직개편시 보험사기 전담부서가 폐지되고 그 기능의 일부를

「보험감독2국-제도개선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원에 있어서도 초

기의 16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들어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후퇴하고 있

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별도의 독립적 조직이 없는 국내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감독당국이 사기방지 노력을 지도·선도해야 할 유일한 기관인 셈이다. 특

별히 감독당국은 보험사기를 야기하는 당사자이자 동시에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주체인 소비자의 역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의 연대

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가

스스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인

센티브 운동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문제에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이견

충돌시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견지해야 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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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조사뿐만 아니라 부당

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규제도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등 감독당

국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

보험사기는 투자에 비해 수익이 좋고 위험(처벌)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보험사기 성향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의

인식제고와 함께 금융감독원내 보험사기전담부서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⑥ 경 찰내 보험사기전 담팀의 설치·법 적근거 마련

실제로 미국의 주보험사기국 조사자에게는 수사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아직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사 사기조사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처리에 전담할 수 있는 경찰내 전담

팀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사기조사팀이 조사하여 작성한 증거자

료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내부의 우선순위에 밀려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사기조사팀의 사기대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경찰내 보험사기전담팀이 설치되어 사기조사팀에 의해 수집된 증거자료 등

의 협조를 받는다면 사기전담팀의 수사는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사기가 경찰

내부에서 타 범죄와 대등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도록 고과점수, 보험사기전

문가 육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기초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

다.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 및 감독당국의 지원부분으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

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즉, 보험사기조사국의 설치

및 역할 증대, 보험사기범 처벌 규정, 보험사의 보험사기조사 책무, 정보공

유 및 통계자료 제출의무 등에 관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근

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59)

59)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에 관한 문제는 제Ⅴ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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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집행당국 , 감 독당국 , 보험 사 , D B구축기관 , 소비자가 참여하 는

공동협의 체 구성

보험사기는 이해당사자별로 각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자

칫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즉, 보험회사는 경제적 피해의 측면을 강조하고, 법집행당

국은 사회적 범죄를, 보험감독당국은 건전한 보험산업의 관리차원을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서로 이해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들 이

해당사자들간에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험사기방지대책을 협의하고 서

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단계에 접어들면 보

험사로서는 필연적으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구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경찰 및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로 보험사 및 검경간에 협의체가

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정

도이다. 그러나 보험사기가 보험회사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범죄임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면 일선 직원들의 보험사기 수사공조에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높

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협의체 구성 대상으로는 사보험의 영역(생명보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의 영역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감

독당국과 더불어 검찰 및 경찰, 데이터베이스 구축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져

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기관의

경우 공동의 전산망을 활용하거나, 자료제출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및 관계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비자단체의 경우도 동 협

의체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소비자 운동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다.

⑧ 보 험사기 적발 및 방지 교육 ·홍보 강화

보험사기조사팀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회사내 보상직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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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SIU나

N ICB등의 기관에서 보상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직원들의 모든 교육과정에 보험사기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실무진으로 부터의 사기범

수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조사팀의 활동과

적발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제로 어느 손보사

의 경우 보험사기조사팀의 활동 등을 TV매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한

결과, 최근들어 자사의 사기건 적발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1997년에 실시한 IRC의 조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약 절반이 보험사기적발

및 방지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결론은 보험사기를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는 보험사기 비용이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

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홍보)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60)는 점은 다시 한번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2. 데이 터베 이스 활용

가 . 필요성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또하나의 노력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

히 고안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피보험자가 클레임을 청구

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주요 클레임 요소를 평가하여 보험사

기 가능성을 측정하고 혐의가 있는 클레임건에 대해 보험사기여부를 추적하

게 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전산망의 발전으로 사기성 클레임의 조사·처리에 효

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과거 사고경력을 찾아내는 전산망구축은 또한 신

60) III, Insurance Fraud, 1999, from Internet, h ttp :/ / w w w .iii.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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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실적, 과거주소, 사업실적, 자산평가, 자동차기록, 소송 혹은 범죄기록 등

보험사기범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탐색서비스는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되기도 하며 이

러한 외부기관은 여러 회사 또는 기관의 자료을 집적, 관리함으로써 효율성

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회사별 또는

이해집단별 단편적인 대처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양산하여 많은 자료들

이 중복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집적기관들간의 불

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데 비효율적

인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자기회사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

항, 보험종목, 과거사고경력뿐만 아니라 타사 보험의 가입사항 및 사고에 관

한 정확한 정보에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모

든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집적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사고 데이터베이스의 중앙집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행될 수 있

다.

나 . 미국의 데 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 영

1) 손해 보험 61)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제고하면서 보험사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클레임에 대한 효율적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적법한 클레임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클레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하여 타당한 클레임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기성이 있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회사들이 클레임처리를 너무 지연시키는 경향

61) 동 내용은 주로 IRC, Fighting f raud in the insuran ce industry, 1997.10를 참조한

것으로, 최근에 N ICB와 AISG의 보험사기관련 데이터베이스가 ISO로 통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

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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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정책상 일부 회사들은 매우 분명하고 타당한 클레임임에도 불구

하고 보험금 지급을 꺼려하였다. 이와같이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보험소

비자로 하여금 끼워넣기(padding claim s) 등을 포함한 사기성 보험금청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5년전에 비해 오늘날 더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끼워넣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보험사기 클레임에 대한 고객의 관용적인

태도가 보험회사의 미숙한 클레임처리의 결과라면, 보험회사들은 과거의 잘

못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를 대처함에 있어 훌륭한 클레임처리 시스템을 갖는

회사들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전보험사를 망라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기성클레

임의 징후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의심이 가는 3억5천만개의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N ICB는 전 보험사의 사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이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이와같은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손해보험사와 생명

보험사 및 건강보험사와 결합하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림 38> 보 험 회 사 의 사 기 관 련 데이 터 베 이 스 의 이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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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IRC의 서베이에 따르면 사기성 클레임의 조사에 있어서 외부의

클레임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회사의 거의 3분

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실시간(real-time)으로 제공되는 손해보험 데이터베이스는 보험사기조사자들

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사

기 적발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된 클레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적·물적자원의 지원 및 관련교육의 확대 등이 필요

하다.

현재 보험클레임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구로는 AISG

(American Insurance Services Group, Inc)와 N ICB가 있다. AISG는 최근

신체상해 클레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Index System과 도난, 화재손해 클

레임자료 이용이 가능한 PILR(Property Insurance Loss Register)등 2개의

클레임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발표하였다. N ICB에서는 차량도난 및 사기

성보험 클레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당국은 모든 손해보험회사

에게 그들의 손해보험 클레임 자료를 N ICB에 보고하도록 하여 손해보험 전

클레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협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N ICB와 AISG 등에서 구축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과 같다.

가 ) 클레임관 련 보험사기 데이터 베이스

① N ICB Claim Sm artT M

이 시스템은 3억 레코드의 자동차 및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되어 있다. 이와 연결된 N ICB 데이터베이스로는 N ICB EyeQTM,

ClaimXchangeTM, VIN assistTM , 그리고 InfoCenterTM이 있다. 보험사기방

지와 관련된 업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6천명 이상의 보험산업종사자와 법집

행기관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자동차, 재물, 화재 그리고 산재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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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 dex Sy stem

Index System은 AISG에서 관리하였었으며 대인배상책임 및 산재보험 데

이터를 성명, 사회보장번호, 연령, 손해발생일, 손상부위, 의사, 변호사, 그리

고 기타 클레임자료에 대한 키를 이용하여 추적한다. 약 1000개의 보험회사,

1500개의 자가보험사(self-insurer), 그리고 소수의 제3의 기관이 참가하고 있

다. 이 시스템은 과거에는 Central Index Bureau, Southw est Index Bureau

와 같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었다.

③ PILR (Prop erty Insurance Loss Register)

모든 재물보험관련 손해자료를 집적한다. PILR은 1980년에 화재위험을 위

주로 설립되어 강·절도 위험으로 확장되었고, 1991년에는 기타 모든 재물

손해에 대해 확장되었다. 약 1000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회원으로 있다.

④ SO SPLU S

Index와 PILR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AISG 데이터베이스이다

⑤ A D V A N TI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 etw ork)

이 네트웍은 IBM에 의해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로 N ICB, 주보험사

기국, 보험회사, PILR, Index System, 자동차제작사, 해운사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기타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다.

⑥ N LETS (N ational Law Enforcem ent Telecommunication System)

이 네트웍은 FBI에 의해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로 N ICB, 주자동차

국, 미국 관세청, 구치소(Law enforcement impound lots), 국립범죄정보센

터, 그리고 기타의 미국 및 캐나다의 법집행기구와 연결되어 있다.

⑦ N ICB Ey eQ T M

보험사고건을 성명, 주소와 사회보장번호,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등의 요

소에 따라 체크하고 상호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엔진이다.

⑧ N ICB Claim Xch angeT M

중복 보험사고를 N ICB OnlineT M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사용자들이 클

레임을 상호 참조할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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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N ICB V IN assistT M

자동차등록번호의 조회가 가능하며 잘못 기록된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정하

고 해독하여 해당차량의 형식, 연식, 제작사, 엔진사이즈, 잠금장치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N ICB Inf oCenterT M

12,000개 이상의 보험사, 주보험사기국, 법집행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

우편 및 전자게시판 서비스로 보험클레임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

다.

⑪ N ICB Inv estigateT M

자동차등록번호, 범죄기록, 경력조사, 운전기록,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주

소, 전화번호조회 등의 공공기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⑫ Claim s Registry

Equifax 클레임 데이터베이스로 5년 동안의 개인용자동차보험 클레임에

관련된 피보험자, 보험금청구자 및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에

는 산재보험, 기업성 재물 및 재난 보험, 장해보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⑬ Inv estig ativ e Inf orm atio n Sy stem (IIS)

자동차등록번호, 민사소송, 형사처벌, 부동산소유현황등과 같은 공공자료

를 이용할 수 있다.

나 ) 언더라이팅 관련 보 험사기 데이터베 이스

① A-PLU S (Autom ated Property Loss Underwriting System)

언더라이터의 보험계약 심사를 도와주는 AISG의 언더라이팅 데이터베이

스이다. 피보험자의 클레임기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② Com preh ens iv e Loss U n derw riting Exch ang e (CLUE)

Equifax의 개인용 재물보험 언더라이팅 데이터베이스로 과거 5년간 보험

금을 청구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115백만건 이상의 클레임

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500개의 보험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③ A dditional D riv er D iscov ery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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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운전자일 가능성이 있으나 고지되지 않은 동거인에 대한 자동차정

보, 소비자 데이터, 그리고 기타정보를 제공하는 Equifax의 데이터베이스이

다. 이러한 운전자는 과거의 극히 좋지 않은 운전경력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ADD는 성명, 주소, 면허종별 및 면허번호, 허가, 제한,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한다. 관련되는 Equifax 데이터베이스는

Reclassified Program m anagement (RPM), HomeWork, MVR, CLUE, N CF

그리고 PLS 가 있다.

④ N ational Cre dit File

Equifax 언더라이팅 데이터베이스로 보험가입 예정자의 재무상태, 고용기

록, 공공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Prop erty Loss source (PLS)

Equifax 언더라이팅 데이터베이스로 보험회사의 개인용재물보험에 대한

손해율 및 사고발생율 예측에 도움을 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십만개의

개인용 유효계약 증권에 대한 신용기록과 클레임 발생과의 비교를 기초로

하고 있다.

⑥ Trans U nion/ D ATEQ

자동차등록번호 및 청약자의 개인기록과 함께 보험가입 예정자의 과거 5

개년 클레임기록에 대한 손해상황 개요를 제공한다.

2) 건강 ·생명보험

건강보험62)에서는 AISG나 N ICB의 손해보험클레임 데이터베이스와 유사

한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건강보험 사기사건

은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연루되어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산업에서는 보험회

사가 사기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를 전국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

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에 있어 사기성이 있는

건강보험 클레임을 적발하기 위한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정도

62) Con nin g & Com p any, p p .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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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건강보험회사에서는 건강보험 클레임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건강보험회사들도 손해보험회사들과 같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의

견이 대두되고 있다. 업무수행능력이나 재정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국립 건

강보험 사기방지협회(the N 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나

전미건강보험협회(the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 erica)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인다.

현재 연방정부는 공급자사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단계에 착수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포함하고 있으나 민영건강

보험회사에 대한 공급자 사기를 포함하게 될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보험

사기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민영보험사보다는 공적부문부터 우선적으

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보험을 위한 전국적인 클레임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조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ICA (International Claim Association)63)에서 생명보험 사

기를 다루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보험사기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이 제

한을 받고 있다. ICA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사기방지 노력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으나, 향후 전국적 클레임 데이터베이스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생명보험 사기 클레임의 성격은 건강보험 사기 클레임과 매우 다르기 때

문에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을 결합하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어

려울 것이다.

한편, 미국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인수시 인수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의료정보교환국(Medical Information Bureau)64)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의

63) ICA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정규(fu ll-tim e)직원이 없이 운영

되고 있다.
64) 의료정보교환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강봉,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보

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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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보 교환국은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계약 심사나 보험금 지급심사시에

발생할수 있는 부정이나 사기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65). 의료정보교환국은 사기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정

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료를 공평하게 결정하고, 보험회사의 경

비를 절감시킴으로써 보험업계에 공헌하고 있다. 의료정보교환국의 주요업

무로는 정보등록과 정보교환을 들 수 있다.

의료정보교환국 회원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심사시 판명된 의료

정보를 등록하되 클레임정보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교환은 회원사간 전용단말기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거나 의

료정보교환국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와같

이 얻어진 정보는 피보험자에 대해 심도있는 추가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만 사용된다. 의료정보교환국의 운영은 회원사의 분담금

과 조회수수료등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정보교환국의 활동이 개인의 사적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험회사가 도덕적위험이나 역선택을 사전배제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방 및 주

정부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3) 보험 사기 데이터베이 스의 통합운영

ISO는 1997년 2월 미국손해보험협회(AIA)의 자회사인 AISG를 인수하였고,

1998년 2월 N ICB로부터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수하여 상해보

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ISO가 구축한 클레임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보면 첫째로 AISG

65) 1902년 약 15개 생명보험회사의 의무실장이었던 의사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보스톤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600개사가 넘는 생명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

으며 이들의 계약점유율은 98 %에 달하고 있어 거의 전 생명보험업계를 망라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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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인수한 Index System으로, 약 5,500만건의 자료로

구성되는 특종보험의 상해관련 클레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미국의 손해

보험사중 92%(수입보험료 기준)가 활용하고 있다. 둘째로 역시 AISG의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인수한 시스템으로 PILR(the Property Insurance Loss

Register)이 있다. PILR은 재산보험 클레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약 800만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90%의 손해보험사가 이

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로 N ICB로부터 인수한 Claim Smart Database로 자

동차보험 관련 클레임에 대한 약 3억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효과를 살펴보면 ISO의 분석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클레임추이 및 클레임 패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보험사가 분산 제공하던 데이터를 통합제공함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사기성 클레임을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게 되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련 ISO의 조직을 보면 우선 보험사고평의회(claim

council) 조직으로 여기에는 N ICB의 간사단(Board of Governors)과 AISG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련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담당한다. 또다른 조직으로 사용자그룹(u sers' group)운영을 들

수 있는데 보험사 특별조사부서, 보험사 클레임담당직원, 법집행기관등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통합데이터베이스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인가 또는 추

가조사가 필요한 사고인지를 판단하는데 보조자료로 활용되며, 보험사고 조

회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착수 또는 경찰, 검찰등 법집행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과 공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험사기 혐의가

없는 개인들의 개별보험사고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

다. 즉, 보험사기와 무관한 일반사고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법집행기관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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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생활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사고에 대한 사생활 보호법(ICPPA:the Insurance Claims

Privacy Protection Act)"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상태이다.66) 미국에 있어 보

험사업은 McCarran- Fergu son Act에 의해 주별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NAIC가 사생활보호에 관한 모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동 모델법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같이 효과적인 주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차원의 일관

성 있는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보험회사가 법집행기관에 무고한 개인에 대한 보험사고 정보를 제약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보험금청구권 행

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법안에서는 첫째, 보험사기 또는 불법

행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특정 보험금청구건 또는 특정분야의 보험금청

구건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조사기관에 제공하고, 둘째, 보험사고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국(조사기관)의 업

무로부터 보험데이터지원조직(insurance data support organization)의 업무

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국은 보험금청구

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경찰과의 공조를 포함한 보험사기의 적발, 방지

및 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및 운영은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면 보험데이터지원조직은 클레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또는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을 경우 특정 보험금 청구권

또는 특정분야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국에 제공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물론 보험사기국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N ICB와 ISO67)간의 합병계약을 통해 All Claims

Database(Claim Search System) 를 ISO에서 통합하였으며 1999년 8월 11일

66) ftp :/ / ftp .loc.gov/ p u b/ th om as/ c105/ h 1029.ih .txt . <별첨자료 5. 참조>
67) ISO (In su rance Services Office)의 주역할은 첫째, 손해보험 순보험료의 산출,

둘째,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관련 자료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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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와 N ICB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All-Claim s Database를 공동으

로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68). 이에 따라 N ICB와 AISG에서 관리

하던 신체상해, 산재, 재물 그리고 자동차관련 클레임관련 데이터베이스가

All-Claim s Database로 통합되게 되었다.

다 . 우리나 라의 데이터베이 스 운영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선진외국과 같은 체계적인 데이터베

이스의 구축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관련 자료의 교환 및 조회시스템 운

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운영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고액보험중복가입자 정보교환과 같이 생·손보

양협회를 이용한 보험사 계약정보교환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전산망을 이용

하여 제공하고 있는 계약 및 사고조회 등이 있다. 또한 각사에서는 이와같

은 공동정보 자료와 자사 집적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생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교환시스템은 생명

보험 고액중복계약 정보교환, 사고보험금 지급정보 교환시스템, 신용정보망

연계시스템이 있다. 신용정보망 연계시스템은 신용불량정보, 고액대출정보,

여신현황등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와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기 방지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 고액중복계약 정보교환은 생보사에서 사망보험 가입금액 1억원

이상 계약, 상해보험 가입금액 1,500만원이상 계약과 재해장해 1급 보험금 3

억원이상 계약 및 입원급부 가입금액 2만원 초과 계약정보를 협회에 전송하

면 협회에서 취합하여 고액중복 계약은 3개사 이상 가입계약과 2개사 이상

이며 7억원이상계약, 상해보험은 2개사이상 보장금액이 7억원 이상계약, 입

68) http :/ / w w w .iso .com ./ d ocs/ p res047.h 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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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급부 보장계약은 3개사 이상 가입계약을 추출하여 관련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

사고보험금지급조회 시스템은 보험사고정보를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보험

금 지급심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에서는 사고보험금 접수 및 지급건중 사고일이 1999년 1월 1일 이

후이고 사고원인이 교통재해인 건과 일반재해중 사고부위가 척추 및 요추인

건으로 사고보험금 지급여부 및 장해급수, 사고원인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손보협회에서도 생보협회와 동일하게 고액중복가입자에 대한 계약정보교

환, 사고보험금 지급조회시스템, 신용정보망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손보협회의 계약 및 사고 통합 조회시스템 적용대상은 장기손해보험, 개인

연금보험, 상해보험등이있다. 손보사의 고액중복계약정보의 입력대상중 상

해보험담보 중복가입대상이 후유장해 1억원이상, 의료비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으로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이며 고액계약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서 손보협회에 제공하고 있다.

<표 17> 생 손 보 협회 공 동 정 보업 무 운 영 현황

구 분 내 용 처 리형 태

고액계약

정보

정보교환

다수가입건(3개사이상 가입) 또

는 고액중복 가입건 등을 추출

하여 제공

-월2회 보험사에서 제공한 자료

를 취합하여 보험사에 제공

-보험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여 활용

사고보험금

지급조회시스템

사고보험금 지급여부 및 장해급

수, 사고원인 등의 정보

-보험사에서 협회에 제공한 자료

를 보험사 심사팀에서 수시조회

신용정보망

연계시스템

신용불량정보, 개인대출 2천만

원 이상, 기업대출 5억원이상의

대출정보 교환, 제2 금융권 개

별기관의 여신현황 정보

-보험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은

행연합회에 제출

-보험사는 은행연합회의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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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개발원에서는 계약인수 및 보상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개발

원에 집적된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하거나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보험사기 방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생보거절체 자료교환과

같은 불량계약관련 자료의 교환과 인보험통합조회 시스템등의 조회시스템이

있다.

생보거절체 자료교환은 생보사의 청약거절계약자 및 고의사고 유발의심자

에 대한 자료를 집적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1995년 5월부터 시행

되었다. 그러나 기존사들의 불참으로 일부 회사들만이 이용하였고 이마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나 재구축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인보험 통합 조회 시스템은 손해보험중에서 인적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계약 및 사고자료를 집적하여 조회할 수 있도

록 한 시스템으로써 계약 및 보상업무 수행시 다른 계약사항 또는 과거 계

약 및 사고사항을 확인하여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한편 동시스템의 집적자료에서 3개이상 보험사에 5건이상 가입한 피보

험자에 대한 다수계약자 자료와 사고건수 2건이상, 지급보험금이 50만원이

상인 사고다발자 자료를 추출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료조회 시스템은 계약자료조회, 사고자료조회, 갱신적용율조

회, 가입경력자료 조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 조회시스템은 우리나

라에서 보험사기의 주요대상인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사의 보험사기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지급 방지와 함께 상습적

인 사고여부 등을 파악 추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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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보 험 개 발 원 제 공 정 보 현 황

구 분 자 료 내 역 제 공 방 법 내 용 개 시 일

생보거절체

자료교환

거절체 및

악성계약자

온라인

수시조회

인수유의자 명단 및 등록사유

(전생보사를 대상으로 재구축)
2000. 4
(예정)

인보험

통합조회

시스템

상해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계약 및

사고자료

온라인

수시조회

인적사고와 관련된 계약의 계

약자료 및 사고자료를 통합조

회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에서

다수계약자와 사고다발자 자료

를 추출하여 매월제공

1999. 4

자동차보험

자료조회

계약, 사고,
갱신적용율

등

M/ T 및

온라인

(수시조회)

자동차보험 계약 및 사고자료등

을 제공하여 계약 인수 및 보상

업무 지원

1990. 1
(단계적

으로)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시스템

사고피해자

자료

온라인

수시조회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즉시 조회하여 보험금

이중 지급 및 도덕적 위험/ 역

선택을 방지키 위한 시스템

1994. 4

인수유의자

자료

장기,화재,
상해의 인수

유의자 자료

온라인

수시조회

각 손보사에서 선정한 인수유

의자 자료를 매월 집적하여 각

사에 제공

98.4장기

99.1화재

장기보험

고액계약자

장기보험

고액계약자

월 1회

M/ T 및

E-m ail

장기보험 고액계약자 자료를

손해보험 협회에 제공
1999.3

인수유의자자료 조회시스템은 각 손보사에서 선정한 인수유의자에 대한

자료를 매월 집적하여, 각사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

로 장기 및 상해, 화재보험종목에 이용되고 있다. 주요 대상은 부실고지 및

통지의무위반계약, 다수계약 또는 고액계약으로 도덕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계약, 기왕증사고자 및 고의·위장 사고자이다.

장기보험 고액계약자 자료는 고액계약자 정보를 추출하여 손보협회에 제

공함으로써 손보협회에서 고액계약 자료교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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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보험사 기 데이터베이스 구 축방안

보험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보험사기에 대처함에 있어 가장 유효한 방법

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

은 몇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9).

· 보험산업내의 모든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데이터베이스 부재

· 보험사업자, 자가보험자등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님

· 데이터베이스 보고양식이 비표준화

· 보험산업 및 감독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정보가 최근정보로

개선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공유되고 있지 않음

· 많은 보험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웍을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는데 사용

· 일반 시민은 손해보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지 못함

· McCarran-Fergu son Act에 의한 독점금지 면제 조항이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의 존재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시험대에 오를까봐 일부 경영

진들이 반대

· The Fedral Consumer Rep orting Act of 1989(FCRA)은 클레임관련 데

이터베이스와 언더라이팅 관련 데이터베이스간의 정보공유를 금지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몇몇 보험사기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

느나 정보집적기관의 분산, 회사의 비협조, 관련전산망 미비등 몇가지 문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보험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추진중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중심으

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9) Rich ard Carris & Mich ael A . Colin , In su ran ce Frau d an d the In du stry
Resp on se , CPCU Journal, Su m m 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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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 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의 집중화

최근 미국사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중립기관으로 합병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아니라 날로 강화

되고 있는 사생활보호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이를 이용하기도 어려울 뿐아니라 정

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

렵다. 또한,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모두가 개인정보에 관련되

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

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를 특

정보험사기건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한 조직에서 데이터베

이스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을 집중화 시키되 개인정보 보호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ISO와 같이 제3의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모 든 보험종목의 정보 공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사기 관련정보가 따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의 보험사기 특성중 하나가 전문적인 조직 등이 고액의 보험을 중복으로 가

입한 후 보험사고를 야기시키는 것이나 이들 계약에 대한 정보가 서로 조회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정보공

유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조직적인 보험범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계약당시에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는 내용은 보험가입

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 및 계약사항 등 현재 공유하고 있는 사항뿐만아니

라, 보험사기건에 대한 보험사기 전문가의 경험을 반영한 유형별 특성 등

전문가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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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 부기관의 정보이 용

보험사기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보험회사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동

차등록정보 및 경찰청의 면허관련 정보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 등이 필요

하다. 또한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산재, 의료보험)의 자료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면 사기조사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등의 이유로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

서 보험감독당국 및 업계에서는 교통법규위반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보험업

법에 이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과 같이 관련 법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④ 관 련 법규의 정비

현재 보험산업전반에 걸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미진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보험회사 및 보험가입자의 영업비밀과 개인

정보 노출가능성의 우려에 따른 정보제공 기피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

만, 이들 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이

용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개인정보 사용자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위

반자의 처벌강화등을 규정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 사기 지표 활용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을 파악

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건의 특성과 이에 대한

조사요령 등을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또한 관련 직원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자는 손해사정인을 돕기 위해 사기지표 리

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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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지표는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명확한 특성이 결여되어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대부분의 사기성 클레임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기지

표가 많은 합법적인 클레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확실

히 식별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사기지표 리스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가 . 외국의 보 험사기 작성 및 활용

1) 산재 보험 70)

1994년에 캘리포니아 산재보험 사기자문위원회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대

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보험산업의 일선조직에 이를 제공하

기 위한 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결과 10개의 비디오 시리즈와 훈련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며, 산재보험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나타

내는 지표의 상세한 목록을 설명하고 있다. 사기지표는 보험사기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거

나 조금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각 관련그룹별 사기지표는 다음과 같다.

변 호사

- 법률회사(law firm)가 관련된 대부분의 클레임은 매우 의심스러움

- 진술서는 받았으나 청구자가 진술하는 것 또는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거부

- 동일한 고용주의 고용인들이 유사한 상해를 동일 법률회사를 통해 진술

손 해사정인

70) Fighting w orkers' Compensation Fraud : A Training Series for the
Indu stry (NAIC Research Qu arterly July 1996, Volum eⅡ, Issu e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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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이 없는 비용억제 조치를 적용하거나 수수료체계를 초과하는 지

불계약을 하는 행위

- 외부 공급업자에게 위탁시 느슨한 업무처리 또는 다른 공급업자를 배제

한 특정업자의 이용증가

- 미리 승인되지 않은 공급업자 이용

- 할당의 요구가 의심스러운 업자에 대한 할당

- 담당 변호사 또는 의사와 사정인이 사회적 교분이 있는 경우

- 사정인이 티켓 또는 선물을 공급업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것이 목격된

경우

- 사정인의 생활수준이 임금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고 용주

- 클레임 청구서 상의 직업형태가 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소규모 증권에 많은 사업종류가 추가 되어 있는 경우

- 보험가입자가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요구하는 경우

- 종업원이 임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받는다고 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상해를

감추는 행위

-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클레임 청구 양식을 얻기 힘든 경우

- 고용주가 모든 클레임을 거절할 경우

일 반적 사기지표

-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입직원임

- 상황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간이 크게 경과한 후 청구하는 경우

- 파업, 해고, 공장폐쇄, 업무종료, 임시직의 만기, 또는 고용주의 재배치

통고 등의 바로 전이나 다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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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 견습기간, 좌천 또는 승진후 바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 청구자가 상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산재보험 청구 또는 주관적인 상해

를 보고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상해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부상 또는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 청구자가 친구, 가족 또는 사서함 주소를 사용하며 자주 옮긴 경우

- 청구자의 가족이 보험청구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 청구전에 재정적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 스카이 다이빙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청구자

- 사고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고 신뢰성이 없을 때

-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거나 목격자의 진술내용이 청구자 또는 다른

사람과 다를 때

- 상해에 대한 보고를 시기적절하게 하지 않음

- 사고나 상해형태가 청구자의 작업특성상으로 보아 특이한 것임

- 사고와 관련한 사실이 의료보고서, 진술서 또는 최초 상해보고와 다름

- 사회보장번호가 청구자의 것이 아닐 때

- 청구자가 신분확인을 거절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청구자가 우편사용을 거부하고 서류를 직접 주고받음

- 청구자가 장해를 입었음에도 작업시간에 부재중이거나 접촉을 피하는

경우

- 청구자의 생활수준이 보고되거나 알려진 수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가족중에 산재보상, 실업급여, 사회보장 또는 생활보호등의 수혜대상이

있음

- 산재보험급여 및 기타 보장을 합치면 세후 임금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

는 경우

- 상해에 대한 진단 및 의료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동료들이 상해가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진술

- 상해가 연성조직(soft tissue), 고통, 기분상의 문제등 주관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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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잘못된 진술 또는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사고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는 경우

- 의사를 자주 바꾸는 경우

- 청구자가 손에 못이 박히거나 손톱밑에 기름때가 있는등 활동적인 업무

에 종사하는 징표와 함께 강건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원래 진술한 부상과 일치하지 않는 의료 처치

- 연성조직의 상처에 대한 과도한 치료

- 청구자로부터 보고된 치료내용과 의사의 진술이 다름

- 한사람의 의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의

사로부터 검사를 받음

- 청구자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의사와 면담하였다고 하지만 보고서와 청구

서는 매우 장시간 방문하였음을 나타냄

- 청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묘사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표현임

- 변경할 것처럼 보이는 보고

- 의료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자주 치료를 받음

- 감시결과 의료보고서상의 신체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행동을 함

- 전반적인 장해를 입은 자가 다른 회사에 고용됨

- 청구자가 어느 고용주에 의해 진찰 및 치료비용이 지불되었는지 설명하

지 못함

- 청구자의 상해정도로 보아 필요없는 진찰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의료보

고서상에 의사의 요청없이 진단검사가 이루어짐

- 진단검사가 의원 또는 청구자의 집과 근접하지 않은 공급업자에 의해

이루어며 공급업자가 모든 기록을 사서함을 이용하거나 기록을 제출하

지 못함

- 의사 또는 진료소가 진단회사들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음

- 서로 다른 청구자에 대한 의사의 보고서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함

- 진료소/ 의사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가 아닌 우편사서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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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고서가 2-3번 복사된 사진복사본임

- 기록된 주소상에 의사가 살수 없음

- 의사의 보고서에 성별이 없거나 틀림

- 원래의 상해에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의료문제가 나타남

- 특정 연성조직 상해가 정신병을 연상시킴

- 의료보고서상에 오탈자, 의사서명의 변동이 있거나 의사이름을 고무스탬

프로 함

- 의료시설이 여러이름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자주 변경

- RVS/ CPT(Relative Valu e Scale/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코드

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증거를 보임

- 필요없거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청구서 제출

- 의료기관이 같은 청구서를 산재와 함께 자동차, 의료등의 보험회사에 동

시에 제출하고 보상을 받음

- 청구자가 청구서 양식에 기록된 질환에 대해 알지 못함

- 변호사 또는 의료기관의 통지가 사고에 대한 첫 번째 보고임

- 변호사의 통지가 사고당일 또는 바로 직후임

-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소개가 동일한 패턴임 ; 동일 의사와 변호사가 여

러 클레임을 같이 처리함

-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 가 변호사/ 병원을 소개

- 변호사 사무실 또는 병원을 찾기전에 실직상태 또는 장해보험금을 받았

다고 보고

- 의사나 진료소를 hot line(긴급직통전화, 전화인생상담프로) 를 통하여

찾았다고 진술

- 청구자가 빠른 종결처리, 합의, 결정을 과도하게 요구

- 청구자가 산재보상 과정, 규정, 소송절차등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잘 알

고 있음

보험사기지표는 곧바로 범죄사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기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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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표이다. 사기지표 반영결과,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추적조사를

실시하거나 SIU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또, 클레임의 청구동기, 청구과정,

예상되는 결과등을 분석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동 차보험 71)

자동차사고 특히 배상책임사고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 손해상황을 면밀

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금청구자의 자동차는 전문가에 의해 매우 세

밀하게 조사 되어야 한다. 즉, 보험금청구자의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정도와 크기, 가격, 차령등을 정밀분석하여 보험사기 가능성여부를 판단한

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보험사기범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사고를 교묘

히 조작하여 왔다.

- 상황이 불확실한 혼잡한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태만

- 급제동으로 뒤차가 피보험자동차를 추돌

- 접촉이 없거나 경미한 접촉으로 다른 차를 도로에서 이탈시킴

- 나무, 벽, 장벽 또는 교각등과의 충돌

이러한 보험사기의 경우 사람들은 대차비용 또는 차량사용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전반적인 피해를 선호하므로 상당한 손실이 수반

된다. 따라서 사용연한이 지난후에도 상당한 실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외제

차와 대형스포츠카가 이용된다.

이와 더불어 피보험자동차의 차령, 가격과 대여차량, 대형화물차, 트랙터

여부에 대한 조사도 행하여야 한다. 계획적으로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경우

차량가액이 매우 낮은 중고차 또는 피해가 거의 없는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대여자동차의 경우도 전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배상

책임이 면제되어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부담이 없으므로 많이

사용된다. 피보험차량이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였는지와 대여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와 자동차를 빌린 자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71) Mu nich Re, Insurance Fraud, p p .49-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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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자와 보험가입자의 직업과 고용운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숙련된

실질적인 운전자인지 조사한다. 고가차량 사고의 경우 보험금청구자와 보험

가입자의 생활수준과 재무상태등을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 정규직업이 없거

나 생활수단이 없다면 아마도 다른 일과 함께 사고조작이 그들의 벌이일 가

능성이 있다. 보험금청구자 또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로 인한 손상을 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당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진술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관

련자들의 공식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으로써 모순된 점

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증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데 사고당

사자들이 증인과 공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사

실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몇몇 용의자에게 동시에 질문을 함

으로써 그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한다. 특히 보험가입자 또는

운전자가 모두 자기잘못이라고 인정하거나 대형물적사고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여야 하고 증인의 사고당사자에 대

한 태도를 살펴야 한다. 또한 친인척, 교우관계, 동료등 당사자들간의 관계

에 대해서도 주의 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 피보험차량의 손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진은 모

든 각도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증거물 한조각 보다 한장의 사진이 더욱 중요

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경찰을 부르지 않았거나 피상적으로만 조사

를 한 경우 사진이 객관적인 증거로 매우 유용하다. 사진에 의해서만 추후

비교가 가능하다.

혐의가 강해지면 교통당국 또는 등록사업소로부터 차량의 과거 소유자와

보험자를 파악하고 동일 차량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있었는지 문의하여야 한

다. 또한 과거사고와 관련하여 누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현재의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이전사고 상태와 수리여부, 현재의 사고와 동

일한 손상을 입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즉, 과거 사고의 자료에서 증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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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관련자를 파악하여 당해 사고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

다. 보험금청구자가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몇가지 점에서 의심이

강해지면 즉시 중앙데이터베이스에 문의 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

가 보험회사를 보험사기의 입증 책임으로부터 풀어주지 않는다. 마지막 결

정을 하기 전에 증거가 법정에서도 설득력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3) 사기 지표와 혐의정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례 72)

그동안 사기지표와 혐의정도(degree of su spicion)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주목적은 클레임 전문가를 도울 수 있는 자동

심사기준 개발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

구로써 Weisberg and Derrig가 개인승용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사고자료를

이용한 연구중 「사기지표(Frau d Indicators)」에 관한 분석내용을 소개한다.

가 ) 손해사정인의 사 기혐의 예측

클레임의 사기성 정도를 심사하는데 있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현행

사기지표의 총 수치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기지표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기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다음 표는 사기

의 등급(rating)을 코드화된 사기지표 수의 함수로써 표현한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강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강한 사기혐의를 가진 클레

임비율은 9개미만의 사기지표를 갖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매우 낮고 지표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사기혐의 등급을 갖게 된다. 15개 이상의 지표와 연계

된 클레임은 사기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2) Weisberg, H erbert I. an d Rich ard A . Derrig, Iden tification an d In vestigation
of Su sp iciou s Claim s", Au tom obile In su rer s Bu reau of Messachu setts, 199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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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 사 기지 표 의 수 와 사 기 혐 의 : 손 해 사 정인

사 기 지표 수 클 레 임 건 수

혐의 성 등 급

없음

(0)
약 함

(1-3)
보통

(4 -6)
강 함

(7＋ )

0-5 25 88.0% 12.0% 0 0

6-8 29 75.9% 10.3 % 10.3% 3.5%

9-11 30 13.3% 30.0% 33.3% 23.3 %

12-14 26 15.4 % 30.8 % 26.9% 26.9 %

15-17 13 15.4 % 23.1% 15.4 % 46.2 %

18이상 4 0 25.0% 0 75.0%

그러나, 사기지표 수의 합을 이용하는 이와같은 방식은 두가지 이유로 인

해 매우 비효율적이다. 첫째, 회사는 일상적으로 매우 많은 사기성 지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지표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

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즉, 특정 지표들 또는 지표들의 결합은 특별히 중

요할 수 있으며 다른 지표들보다 더욱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Weisberg and Derrig는 사기 지표를 이용하여 사기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변량모델을 이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혐의성등급을 종

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다. 우선 65개의 독립변수(사기지표)를

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줄이기 위해 단순상관계수에 의해 상위 25개 변수만

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들 25개로부터 10개의 지표까지를 하나로 묶어 모든

가능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R2값에 의해 모델의 결과를 서열화하였다.

다음의 표는 10개의 사기지표변수를 기초로 상위 5개 모델에 들어오는 변

수들을 요약한 것이다. 5개의 모델은 각각 R2값이 0.65를 나타내었다. 13개

의 지표들이 적어도 5개의 모델중 하나에 들어왔다. 그러나 10개 핵심변수

들은 5개의 상위모델에 적어도 3개 이상이 들어왔다. 이들 사기지표중 5개

는 사고(accident)와 관련되었으며 2개는 상해(injury)를 반영하였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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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여 보다 복잡한 모델 기법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보험회사는 타당한 사기성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0> 사 기 혐의 성 설 명 을 위 한 회 귀분 석 결 과 : 손 해 사 정인

변수
모 델

1 2 3 4 5

A CC1 x x x

A CC2 x x x

A CC9 x x x x

ACC10 x x x x x

ACC15 x

ACC19 x x x x

CIT11 x x x x x

IN S6 x x x

INJ2 x x x x x

INJ9 x x x x x

TRT1 x x x x x

TRT2 x x

LW 6 x x x x x

R2 0.647 0.647 0.647 0.646 0.646

주) ACC : 사고특성, CIT : 클레임청구자 특성, INS : 피보험자 특성, INJ : 피해(자)특성, TRT :
치료(자) 특성

나 ) 조사자 (Inv estig ator)에 의한 사기 혐의 예측

손해사정인에 대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기혐의 총 지표수간에는 강

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강한 사기혐의는 9개 이상의 지표

가 나타날 때 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의 확실한 사기혐의는

15개 이상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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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사 기지 표 의 수 와 사 기 혐 의 : 사 기 조 사자

사 기 지표 수 클 레 임 건 수

혐의 성 등 급

없음

(0)
약 함

(1-3)
보통

(4 -6)
강 함

(7＋ )

0-5 25 84.0% 12.0% 0 4.0%

6-8 29 55.2% 13.8 % 17.2% 13.8 %

9-11 30 23.3% 10.0% 16.7% 50.0%

12-14 26 19.2% 3.9% 19.2% 57.7%

15-17 13 7.7% 0 46.2% 46.2 %

18이상 4 25.0% 0 0 75.0%

조사자에 대한 5개의 회귀분석에서는 14개의 다른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9개 변수가 5개 모델 전부에 나타났다. 이들 변수중 3

개는 클레임청구자와 관련된 것이고 4개는 피해자, 3개는 치료와 관련된 것

이었다. 전체적인 R2는 0.56이었다.

<표 22 > 사 기 혐 의 성 설 명 을 위한 회 귀 분 석 결 과 : 사 기 조 사 자

변 수
모 델

1 2 3 4 5
ACC11 x
CLT2 x
CLT4 x x x x x
CLT7 x x x x x
CLT8 x

CLT11 x x x x x
INJ1 x x x x x
INJ2 x
INJ3 x x x x x
INJ8 x x x x x

IN J11 x x x x x
TRT1 x x x x x
TRT2 x
TRT9 x x x x x

R2 0.559 0.559 0.556 0.55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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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기투표에 의한 사 기혐의 예측

종속변수를 사기투표로 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 사기지표의 수와 클레임

에 대해 사기혐의가 있다고 지정하는 투표수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성 클레임의 지표로써 2 이상의 투표에 관하여는 그

비율이 총 사기지표가 많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9개의 지표수를

기준으로 사기혐의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5개 지표 이상은 거의 확실

한 혐의를 나타내 주었다.

앞의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로써 사기투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R2는 0.46으로 앞의 두가지 분석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

고 있다. 사기투표는 2개의 가능한 다른 관점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덜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5개의 최상

의 분석모델 결과에는 2개의 사고 특성, 2개의 클레임청구자 특성, 6개의 피

해자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사기표결시 피해자 특성의 중요성은 계획적 사

기에 대해 기회적 사기의 우월성을 반영한다. 기회적 사기의 특성은 허위의

(가짜) 손해이다.

<표 2 3> 사기 지 표 의 수와 사 기 혐 의 : 사 기 투표

사 기 지표 수 클 레 임 건 수

혐의 성 등 급

0
(52)

1
(36)

2
(2 6)

3
(13)

0-5 25 80.0% 12.0% 8.0% 0

6-8 29 58.6% 27.6% 10.3% 3.5%

9-11 30 36.7% 30.0% 26.7% 6.5%

12-14 26 11.5% 46.2 % 30.8% 11.5 %

15-17 13 7.7% 23.1% 30.8% 38.5 %

18이상 4 0 25.0%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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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사 기혐 의 성 설 명을 위 한 회귀 분 석 결 과 : 사 기 투표

변 수
모 델

1 2 3 4 5

A CC1 x x

A CC8 x

A CC9 x x x x x

ACC16 x x x x x

CLT7 x x x x x

CLT11 x x x x x

INJ1 x x x x

INJ2 x x x x

INJ3 x x x

INJ4 x x x x x

INJ6 x x x x x

IN J12 x x x x x

LW 1 x

R2 0.460 0.458 0.458 0.457 0.457

라 ) 분석결과 요약

R2에 의해 최상의 변수로 구성되는 3가지 종류의 회귀분석을 비교하면 다

음표와 같다. 이 모델들에서는 3가지 종속변수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관점

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들 실증적 모델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작고

랜덤샘플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큰 클레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모델링

을 하게 되면 보다 수렴하는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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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회 귀 분 석 결과 의 비 교

변 수
Mo le l

사 정 인 조 사자 사 기 투 표

A CC1 x x
A CC9 x x

ACC10 x
ACC11 x
ACC16 x
ACC19 x
CTL4 x
CTL7 x x

CTL11 x x x
IN S6 x
INJ1 x
INJ2 x x
INJ3 x x
INJ4 x
INJ6 x
INJ8 x
INJ9 x

IN J11 x
IN J12 x
TRT1 x x
TRT9 x
LW 6 x

R2 0.65 0.56 0.46

이러한 연구는 사기지표가 클레임에 대해 사기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잠재

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단순한 사기지표들의

합을 여러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혐의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

중회귀분석은 다양한 지표들에 대하여 가중치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부

분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정밀조사 혹은 다른 행동

을 취해야 하는 클레임을 설정하는데 이용되는 전문가시스템의 하나일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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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스템은 보험회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전적인 모델기법은 소위 사기지표에 기초하여 자동

적으로 클레임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클레

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사기혐의가 사전에 결정된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특별조사 또는 철저한 지급거절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는 모든 클레임에 대해

관련성있는 사기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클레임 처리

결과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클레임

특성 및 그 결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유형의 사기혐의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과정을 개선하고 비용억제 방안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손해사정인과 사기조사자들은 어느정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기조

사자는 사정인보다는 클레임을 사기성이 높은 것으로써 보는 경향이 있으

며, 일반적으로 부풀리기(build up)와 사기를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자

는 사정인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증거 및 정보수집 기법에 의존하고 실질

적인 비용-이익 개념에 덜 민감하다.

한편 회사의 손해사정인과 회사의 특별조사자 및 법집행기관들간의 협조

관계의 증진은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나은 대처를 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이

다.

나 . 우리나 라 자동차보험의 경 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 있어 보험사기지표의 활용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보상관련 교육매뉴얼, 실무지침서 등에 보험범죄 또는 위장사고, 비보험예상

사고 등으로 불리우는 사고건에 대한 착안사항과 중점조사사항 등을 수록하

여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다. 동내용에서는 보험사기와 기타 면책사고등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상당부분이 보험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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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는 사항은 사고전후에 보험가입,

담보의 변경등 계약사항에 변화가 있었는가와 사고당시의 정황 및 계약사항

을 파악하여 사고에 관계된 운전자 또는 차량의 바꿔치기여부에 대해 조사

등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사고당사자간의 관계, 피해

유형 및 합의과정에서의 문제등을 중점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

우에 비하여 내용이 피상적이고 조사사항에 대하여도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A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한 보험사고 신고내용과 중점

조사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73)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험사고에 대한

신고가 비정상적인 경우와 사고당사자간에 관계가 있는 경우, 사고규모에

비해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 목격자가 없거나 번잡한 곳에서의 경미한 사고,

복수 피해자이거나 피해가 추가된 경우, 합의과정에 제3자가 개입되거나 고

액합의를 독촉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중점조사사항으로는 최초의 사고경위, 내용, 목격자, 신원확인,

피해자 상태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경력 및 병원챠트

상 발병원인과 후송경위등이다. 그리고 현장상황과 사고차량의 파손부위, 피

해자의 부상부위 및 정도 등을 확인하여 서로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목격

자유무 및 사고당자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재산상태와 보험가입, 직업, 주소, 보험금 수령액 등을 확인하며 합의주도자

에 대한 조사도 행하도록 하고 있다.

B사에서는 비보험예상 사고건의 조사요령에서 사고유형을 당일사고, 운전

자바꿔치기 및 차량바꿔치기, 역돌사고, 음주운전, 양도양수에 관련된 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착안사항과 주요확인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당일사고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전, 종료 7일이내 사고로 담보추가, 단기

계약, 보험가입 당일사고, 특약변경, 분납유예기간 후 보험료납입, 자진가입

73) <별첨자료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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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계약사항과 손해액이 많은 사고 또는 목격자 비협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착안사항으로 하였다. 주요확인사항으로는 사고경위서, 계약관련 서류,

모집경위등과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 병원등을 조사한다. 또한 사고현

장을 방문하여 인근주민, 운수업체, 미화원, 우체부등의 목격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 및 차량바꿔치기에 관한 착안사항으로는 운전자 한정특

약 가입, 무면허, 음주운전, 대인사고인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사

고상황에 대한 진술의 부정확하고 사고일시를 모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차량과 피해자를 확인하고 부상부위 및 접촉부위를 비교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등에 착안하여 조사하고 지연접수 미신고사고도 착안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충돌부위, 가해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운전자의 부상과 차량파손과의 인과관계와 구

급차량기사, 목격자, 응급조치자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고건이 다른 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역돌사고는 피해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이하거나 가해운전자와 피해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사고관련차량이 모두 같은 작업장

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와 손해액이 상식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착안한다. 이러한 경우 파손상태, 파편 또는 잔존물의 위치등으로 확인하고,

현장이 이러한 사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며, 대차의 보험

계약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양도양수에 관련된 사고는 매매상태와 운행지배권, 계약기간중의 소유권

변경 또는 임대차관계, 취급업자의 개입과 합의권자, 운전자 주소와 피보험

자주소 및 차량등록지 상이등에 착안하여 피보험자, 운전자 및 통보자의 관

계, 운행목적, 매매사실여부, 소유관계등을 자세히 확인한다.

또다른 회사에서는 이들 사고의 유형을 가공된 교통사고, 조작된 교통사

고, 발생된 교통사고를 이용한 사고로 나누어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가공된

교통사고는 중상임에도 지연 또는 미신고되었거나 가까운 사람끼리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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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사고 또는 싸움에 의한 부상을 교통사고로 허위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차량에 정원 전원이 탄 다수인 피해사고와 추

돌등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입원치료 하는 경우 및 다수인사고임에도 경찰에

미신고한 경우는 보험금사취를 목적으로 여러건의 보험에 가입후 가공교통

사고를 신고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조작된 사고로는

사전공모에 의한 사고 조작과 고의사고가 있다. 추돌시 다수피해사고, 차량

손괴에 비해 경상인 사고, 필요이상으로 경찰에 정확히 신고된 사고, 합의과

정에 제3자 개입 또는 고액합의 독촉, 탑승자 전원의 피해진단이 요추염좌

등으로 같은 경우는 사전공모에 의한 사고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가해차량운전자가 운전미숙인 경우,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고,

가해차량의 부득이한 교통규칙위반을 원인으로한 사고와 통행인이 많은 곳

에서 측면등에 충격사고, 후진중인 차량에 충격사고, 사소한 충격임에도 골

절등 중상을 주장하는 사고등은 고의사고여부를 의심하여야 한다. 발생된

교통사고를 이용한 사기는 피해가 큰 사고임에도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되

었거나, 연령한정특약 가입 업무용차량사고, 자차보험 추가후 수일내 발생사

고, 심야등 목격자 없는 경우 무보험차량사고인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위장된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접수 리콜을 정확

히 실시하고, 피해상황, 차량을 신속히 확인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

과 피해자의 보험가입사항, 당사자간의 관계, 합의 협상주동자의 관계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후송경위, 차량파손상태와 부상부위 일치여부,

목격자 유무를 조사하고 사고당사자 전원의 보상경력 및 보험가입사항 그리

고 보험금수령액을 확인하며 사고당사자들의 보험계약사항과 갱신 및 추가

유무를 중점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사고유형이 같다고 하여 조

사방법이 같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사고마다 인적구성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

문에 사안별로 조사 진행순서나 방법이 달라져야 하나 조사자의 의지여하에

따라 사실규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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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고건에 대한

징후 및 착안 사항등을 정리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면책

처리를 위한 사고조사등과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도 체계

적이지 않고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지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험사기지표

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기 적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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